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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서의 억제 개념을 확대해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

지 않는 것임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과 억제요인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

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비해 음주운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 문제음주가 

포함되었을 때에도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 억제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억제의 개념을 확대해서 비공

식적 억제요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공식적 억제요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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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7년에 천만대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6,428,177대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이러한 추세는 자동

차가 주는 편의로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 또한 증가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위험성과 위법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순철, 1998: 50).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2만건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8,416건이 발생하였다. 음

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지난 10년간 1천명 안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에는 991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이렇듯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법적인 

제재였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법적인 제재를 강조하는 억제이론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

었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법 

이외의 요인들을 고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억제이론도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연구되기도 한다.1)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억제요인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요인 등을 고찰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감

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억제이론을 확대한 연구들 중에는 이외에도 처벌의 확실성이 어떤 조건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루는 것들도 있다(Matthews and Agne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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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주운전의 억제요인과 관련된 논의

1. 이론적 논의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억제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개인이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게 된다고 본다. 모든 사람

은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 법적 처벌로 더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

지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Akers, 2004: 44). 억제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한다고 가정한다(Yu, 1994: 355). 억제이론은 이렇듯 법적 처벌에 관심

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

다.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 그로부터 얻는 이득도 크므로 범죄를 억제

하기 위한 처벌도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의 신속성은 형사제재가 범행후

에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하며,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하다면 사람들은 범

죄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이고 따라서 법을 위반하

지 않을 것이다(Akers, 2004: 46). 제재의 확실성 및 심각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억제 

연구들은 지난 30년이상 범죄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Nagin and 

Pogarsky, 2001: 865). 이렇듯 억제이론은 법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법

적·공식적 제재를 넘어선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비

공식적 억제는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는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제재와 범죄·비

행의 다른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Akers, 2004: 546). 이는 공식적 제재 이외에 음주

운전과 관련될 수 있는 억제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렇듯 억제의 개념

을 확대해서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Grasmick and 

Bursi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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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적 연구

가. 공식적 억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을 다룬 연구들 중 공식적 억제, 즉 법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보면,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Yu, 1994)

가 있고, 처벌의 확실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김상

균, 2001; Yu and Shacket, 1999)도 제시되고 있다. 유(Yu, 1994)는 음주운전 재범연

구에서 제재의 심각성(벌금액수, 면허취소기간), 제재의 신속성(음주운전검거와 벌금 

혹은 면허취소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구체화해서 이것들의 억제효과를 고찰하였다. 그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심각성이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벌금액수의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

기회를 감소시켰다. 그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즉각적이며 단순한 수단은 벌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억제이론의 요소인 법적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균(2001)은 남녀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처벌의 확실성, 신속

성, 엄격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면, 3가지 

요소 중 처벌의 확실성만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연구를 통

해 잠재적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의 위협을 높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경찰의 단속전략

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유와 쇄킷(Yu and Shacket, 1999)은 16-24세

의 음주를 하는 운전자 993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의 동승과 음주운전의 관계

에 대해 연구했는데,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검거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음주운전과 

어느 정도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음주운전 판단

에서 법적 제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urman et al., 1993; 

Baum, 1999a). 이는 법적 처벌이 음주운전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센(2001)은 엄격한 형벌이 음주운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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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형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이 낮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등

과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엑조렉(Wieczorek, 1994)도 검거가능성과 음

주운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 두 가지가 관련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사시

점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음주를 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들이 비음주운전자들에 비해 검거위험을 낮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바움(Baum, 1999b)도 음주운전과 억제의 관계에서 검거가능성에 관

심을 가졌다. 그의 연구에서는 검거의 인지된 위험이 음주운전에 대해 유의미한 억제효

과를 갖지 않았다. 이보다는 법이외의 요인, 즉 비공식적 제재의 위협, 음주운전이 일반

적이라는 인식, 알콜소비 정도 등이 음주운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함을 보여 주었다.

유(Yu, 2000)는 음주운전 재범 연구에서 처벌뿐만 아니라 알콜문제를 포함하여 연구

하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 5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알콜문

제가 음주운전 재범에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임을 밝혀 내었다. 가혹한 처벌의 확실성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알콜과 관련된 범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콜문제에 대해 

주의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초기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음주운

전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나

타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억제의 개념을 확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억제의 개념을 확대한 연구

여기서는 억제의 개념을 확대해서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라스믹과 버식(Grasmick and Bursik, 1990)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

가 부과하는 비용(벌금, 구금 등), 사회적으로 부과된 비용(당황), 자기 스스로 부과하는 

비용(수치, 죄책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법적인 처벌 외에 당황과 수치, 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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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법적 처벌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잠재적 근원으로서 기능한

다고 고려하기 때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법적 처벌과 수치의 위협은 음

주운전 경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제재의 위협은 수치, 당황, 이전 

범죄를 통제할 때조차 음주운전 경향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라스믹 등(Grasmick et al., 1993)도 수치, 당황, 법적 제재와 음주운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수치는 행위자가 자신이 내면화한 규범을 위반할 

때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으로 경험되며, 아무도 모르고 행위

자만 자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 당황은 행위자가 타인에 의해 승인된 

규범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제재이다. 당황은 낙인의 고통이나 타인

으로부터의 존중 손실과 같이 대부분 즉각적으로 경험된다. 그라스믹 등은 수치와 당황

이 법적 제재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수치

는 법적 제재의 위협보다 음주운전을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케로와 패터노스터(Piquero and Paternoster, 1998)도 억제이론에서의 처벌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구분하였는데, 첫째 구분은 직접 혹은 개인적인 경험과 간접 혹은 

대리 경험의 구분이다. 둘째 구분은 처벌과 처벌회피의 구분이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

를 통하여 개인적대리경험과 처벌처벌회피가 개인의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억제 개념을 확대해서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연구가 음주운전

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된 억제 개념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초기의 억제이론에서는 억제 개념을 법적 처벌에 한정하였지만, 이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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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념을 확대한 연구들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요인 또한 음주운전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 

억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 요소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

다. 또한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차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논의

(Keane et al., 1993: 31)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억제요인 이외에 개인적 특성들도 포함

하여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음주운전유무에 따라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다루

는 경험적 연구들은 음주운전자의 신념, 태도, 인성특성이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구별되

는지를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Turrisi et al., 1997).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음주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자

의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

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 각각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어떤 특성이 음주운전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 음주운전에 영향력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수치(shame)’와 ‘당황(embarrassment)’으
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믹 등(Gramick et al., 1993)이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수치는 자기 스스로 부과하는 제재로 보며, 이는 죄책감, 후회 등의 

감정으로 경험된다고 본다(Gramick et al., 1993: 43). 또한 당황은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제재이며, 낙인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잃는 것 등으로 경험되는 것이다(Gramick 

et al., 1993: 44). 이 연구에서도 이렇듯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스스로 부과하는 제재와 

주변에서 부과하는 제재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남녀 자가운전자

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서울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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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총 100개 동을 선정하여 각 동별로 1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조사대상자수는 1,007명이었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성별, 연령, 직업을 

할당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분포는 남녀는 7:3으로 할당하였고, 연령

별 비율은 서울시 자가용통근자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직업별로는 각 

동별로 10명을 기준으로할 경우 남자(7명)는 자영업 3명 이하, 여자(3-4명)는 주부 1명, 

사무직 및 생산직 2명, 자영업 1명을 할당하였는데, 이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도

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먼저 음주운전의 측정은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말한다. 혈중 알콜농도 

0.05%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 따라서 음주운

전 측정은 ‘지난 1년간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이상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문제음주와 자기통제력을 살펴 보았다. 문제음주는 쇼프와 빙함(Shope and Bingham, 

2002)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한번에 소주를 기준으로 2병 이상을 마시는 경우, 술마신 

다음날 아침에 전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술마시고 많이 취하는 경우의 세가지 

각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심각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나는 당장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일단 

하고 보는 편이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그만두는 편이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내 

일을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될 때 나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2) 자기통제력은 재부호화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음주운전의 공식적 억제요인으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

2) 자기통제력을 ‘나는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도 포함하여 6문항으로 구성

하였지만, 이 문항은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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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반드시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또한 술마신 후 운전할 때의 적발가능성 정도를 묻는 질문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적발가능성이 0-20%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 

21-40%인 경우에 2점, 41-60%는 3점, 61-80%는 4점, 81-100%는 5점을 주었다. 이 

세 문항을 합하여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

식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중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는 것이 두렵다’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음주운전

해서 적발되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음주운전의 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 수치에 대한 측정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수

치심을 느낄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

을 한다면 후회를 할 것이다’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당황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가족들이 비난할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및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묻는 각 항목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Ⅳ. 조사결과

1. 음주운전유무에 따른 특성 평균비교

여기서는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 중 자기통제력과 문제음주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3) 먼저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자기통제력을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의 평균이 16.70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

3)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행동이나 태도 특성 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생략하였다. 참고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교육수

준, 가구월평균 소득에 따라 음주운전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음주운전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교육수준과 가구월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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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15.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음주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가 평균 5.69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4.37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소 문제음주의 특성

을 더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 평균비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통제력
 음주운전안함 630 16.70 3.44 4.55***

 음주운전 함 239 15.60 3.07

문제음주
 음주운전안함 632 4.37 1.39 -12.62***

 음주운전 함 239 5.69 1.37

*** p<0.001.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

을 안한 경우가 평균 7.59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평균 7.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음주운전을 안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확실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인식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음주운전을 안한 경우

가 평균 3.8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3.56에 비해 높았다. 음주운전을 안 한 사람들

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신속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음주운

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평균 7.86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의 평균 7.5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받을 

제재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식적 억제요인에 이어서 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수치는 음주운전

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평균 11.79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의 평균 11.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수치심이나 죄책감, 후회의 감정 등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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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황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이 8.15

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7.67에 비해 높았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억제요인 평균비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처벌의 확실성
음주운전안함 632 7.59 1.38 2.11***

음주운전함 239 7.37 1.36

처벌의 신속성
음주운전안함 632 3.85 .93 4.10***

음주운전함 239 3.56 .87

처벌의 엄격성
음주운전안함 632 7.86 1.52 2.61**

음주운전함 239 7.57 1.27

수 치
음주운전안함 630 11.79 2.06 4.20***

음주운전함 239 11.13 2.08

당 황
음주운전안함 632 8.15 1.54 4.18***

음주운전함 239 7.67 1.49

* p<0.05; ** p<0.01; *** p<0.001.

 

2.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표3>과 같다. 여기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도 포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문제음주는 성별과, 자기통제력은 성별, 연령, 문제음주와 관련

되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공식적 통제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벌의 확실성은 성별, 자

기통제력과 정적으로, 가구월평균 소득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

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구월평균소득은 적을수록 음주운전할 경우 확실하게 처벌받는

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자기통제력, 처벌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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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자기통제력, 처

벌의 확실성, 신속성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공식적 통제력에 속하는 세 

가지 요인간에는 모두 정적 관계가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공식적 통제요인에 대한 인식

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억제이론은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데, 여기서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에 따라 공식

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보

면, 당황과 수치 모두 성별, 자기통제력, 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음주운전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비난, 수치

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수치와 당황간에도 정적 관련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과 음주운전의 관계를 보면, 음주운전

은 성별과 부적으로, 교육수준,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와는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들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확대된 억제개념들을 사용

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비슷한 정도로 음주운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간의 상관관계

1)성별2)연령
3)교육

수준

4)가구

월소득

5)문제

음주

6)자기

통제력

7)처벌

확실성

8)처벌

신속성

9)처벌

엄격성
10)당황 11)수치

12)음주

운전

1) 1 -.00 -.11** .05 -.37** -.08* .09** -.01 -.01 -.07* -.10** -.08*

2) 1 -.19** .05 -.06 -.09** -.04 -.03 -.04 -.01 -.03 -.02

3) 1 .10** -.04 -.01 .01 -.01 -.03 -.03 -.01 -.07*

4) 1 -.04 -.02 -.10** -.01 -.00 -.06 -.03 -.22**

5) 1 -.12** -.02 -.06 -.02 -.11** -.12** -.24**

6) 1 .14** 19** 17** -.22** -.17** -.06

7) 1 -.48** -.40** -.18** -.21** -.12**

8) 1 -.66** -.27** -.30** -.13**

9) 1 -.39** -.42** -.08**

10) 1 -.51** -.11**

11) 1 -.10**

12) 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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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에 대한 회귀분석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 공식적 억제요인과 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4>와 

같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이 외에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 각각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조사대상

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1의 설명력은 6%

였으며, 성별과 가구월평균 소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구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

이다. 이 두 변수 중에서는 가구월소득의 영향이 더 컸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2의 설명력도 6%였으며, 문제음주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hope and Bingham, 2002). 이어서 공식적 억제력에 대한 인식의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3의 설명력은 2%였으며, 처벌의 확실성과 신

속성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신속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 두 변수 중에서는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음주운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4의 설명력은 1%였으며, 당황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부터 모형4까지

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조사대상상자의 특성과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5의 설명력은 13%였으며,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 처벌

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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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변수 중에서 가구월평균 소득과 문제음주의 영향이 같았으며, 다음은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의 순이었다. 앞의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성별, 처벌

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당황은 모형5에서 다른 변수들과 함께 분석될 때 유의미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의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성 별 -.09** -.02

연 령 -.02 -.01

교육수준 -.03 -.04

가구월소득 -.22*** -.22***

문제음주 .24*** -.22***

자기통제력 .03 -.01

처벌확실성 -.08* -.06

처벌신속성 -.11* -.10*

처벌엄격성 -.02 -.03

수 치 -.06 -.01

당 황 -.08* -.06

R2 -.06*** .06*** -.02*** -.01** -.13***

* p<0.05; ** p<0.01; *** p<0.001.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확대된 억제개념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

고자 하였다. 즉 억제요인을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여 살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특성과 

억제요인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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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음주운전 유무에 따라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

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문제음주는 더 심각하였다. 또

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았다. 즉 음주운전에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억제요인

에 비해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공

식·비공식적 억제 요인 각각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성별, 가구월평균 소득, 문

제음주, 처벌의 확실성·신속성에 대한 인식, 당황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

주,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만이 유의미하였다.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들이 조사

대상자의 다른 특성들과 같이 고려될 경우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만을 제외하고서

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즉 음주운전 억제에는 억제요인들에 비해 개인적 특성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들이 

고려될 때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수치와 같은 비공식적 억제가 법적 제재의 위협

보다 음주운전을 더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며(Grasmick et al., 1993), 

법적제재의 위협이 비공식적 억제요인 등을 통제할 때조차 음주운전에 직접효과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Grasmick and Bursik, 1990)와 통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식·비공

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인식이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

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받게 되는 처벌이 미칠 영향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문제음주가 심각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평소 

절제된 음주습관이 중요하며, 문제음주자에 대해서는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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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결과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들 중에

서는 처벌의 신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 및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면 신속하게 처벌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최종 모형에서 처벌의 확실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지만, 신속한 처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처벌의 확실성일 것이다. 처벌

의 확실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김상

균, 2001; Yu and Shacket, 1999). 공식적 억제요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한 모형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보다

는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범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결정할 때 법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urman et al., 1993; Baum, 1999a).4) 음주운전에 대한 비공식적 억제요인들은 최

종 모형에서 음주운전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 억제요

인의 영향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비난할 것이라는 인식이 유의

미하였다.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동료의 음주

운전에 대한 태도가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1998). 음주운전이 

음주후의 행동인 것을 고려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외에 수치

는 음주운전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수치와같

은 내적 요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여기서의 결과는 억제요

인 이외에 문제음주와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 문제음주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음주운전 억제에 필요함을 

4)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서도 음주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대한 지식,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정도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논의되

기도 한다(Dunsire and Baldwin, 199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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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또한 문제음주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음주운전에 관련되는 억제요인들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식·비공식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

여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강화 및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인 태도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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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ren Factors for Drinking-Driving

5) Jeon, Young-Si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ormal/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rinking-driving, extending concepts of deterrence. One of the limitations of 

deterrnce theory may lie in its disregard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self-control, problem drinking) 

and deterrent factors on drinking-driving. 

To achieve those purposes,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1,007 drivers in Seoul. In this study, socio-demographic/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ve larger effects than formal/informal deterrence on 

drinking-driving. However, perception of the celerity of punishment has significant 

effect even when I include respondent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control, problem drinking. This result showed formal deterrent factor may 

contribute to deter drinking-driving. Also, the threat of formal sanctions appeared 

as a greater deterrent than the threat of informal sanctions.

 Keywords : Drinking-driving, Celerity, Certainty, Severity of Punishment, 

Shame, Embar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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